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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1016    신문윤리강령 위반

1. 아시아글로브  발행인  변  우  찬

2. 매일일보      발행인  나  정  영

주 문

  아시아글로브 2017년 12월 14일자 12면「자이의 품격을 다시 한 번 누려라, 

‘일산 자이 2탄’」제목의 기사, 매일일보 12월 18일자 10면「‘동장군’도 놀란 뜨

거운 12월 분양 열기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‘주의’ 조처한다.

이 유

  

(아시아글로브)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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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매일일보)=

  아시아글로브는 GS가 건설하는 ‘일산 자이 2차’를 소개하는 기사를 전면에 걸

쳐 실으면서『접근성이 좋다』『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다』『커뮤니티도 우

수하다』『고급스런 조경설계는 일산자이 2차의 가치를 한껏 높여줄 것으로 보인

다』『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기대된다』(분양소장의 멘

트) 등 단지의 장점 또는 핑크빛 기대만을 상세히 전하는 홍보성 내용으로 일관

했다.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고 그 아래에 분양문의 전화번호도 실었다.   

  매일일보는 9개 단지의 분양 정보를 2개면에 걸쳐 실었다. 사실상 광고나 다름

없는 내용임에도「분양특집」란 문패를 달고 부동산 한 건 한 건 마다 기자 이름

을 달았다.

  두 신문의 지면은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사의 정확

성·객관성·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공신력

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. 

 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⑦(보도자료의 검증)을 위반했

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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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⑦(보도자료의 검증)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

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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